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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물품 손망실 보고 철저 알림

        1. 물품관리규정 제6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및 동 규정 제7장(손망실 처리) 

제61조 ~ 제63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소관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해당 소속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지체없이 총무지원처로 손망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망실 발견시 보고체계 

            (1) 손망실 발견자 : 소관 부서장 및 총무지원처 유선보고 

            (2) 소관 부서장 : 물품관리책임자(총무지원처장)에게 손망실 보고  

            (3) 총무지원처장 :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물품관리규정 제6조 위반시) 

            ※ 상황보고시 수신처에 총무지원처 반드시 포함 . 

          나. 손망실 보고서 기재내용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다. 손망실 처리계획 

            (1) 물품관리규정 제6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것이 명백한 경우 : 총무지원처 → 사장 또는 감사 보고 

            (2)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물품관리규정 제6조 위반시 : 손망실 당시

의 시가기준 현금변상 원칙 

  

붙임 관련규정 발췌 1부.  끝.  

           

  

  

  

수신자 나1~나43,다1~다43,라1~라3 

부장 이가영 파트장 김완수 처장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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